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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법원( 1심법원)별 분쟁현황

주요 지방법원( 1심법원)별 분쟁현황

The District of Delaware에서3 4건으로 가장높은비중인 1 6 %를

차지하였고,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3 1건으로1 5 % ,

B P A I에서 2 9건으로14%, The Centeral District of California에서

2 4건으로1 1 %의비중을차지하여, 상기4곳의지방법원( 1심법원)에

전체분쟁사건의56% 이상이제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.

주요 지방법원( 1심법원)의 산업분야별 분쟁현황

기계/금속분야에관련된분쟁은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,

전기/전자분야에관련된분쟁은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,

화학/제약/바이오분야에관련된분쟁은The District of Delaware, 환

경/기타분야에관련된분쟁은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가

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.

가장많은분쟁이있었던The District of Delaware의경우화학/제

약/바이오분야에관련된분쟁이1 5건, 전기/전자분야에관련된 분쟁

이1 0건으로이2분야에관한분쟁이많았던것으로나타났으며, The

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경우전기/전자분야에관련된분쟁

이 1 8건으로 다른지방법원( 1심법원)에비해특히많은분쟁이있었

던것으로나타났다. 

주요 지방법원( 1심법원)의 I S S U E별 분쟁현황

가장많은분쟁이있었던The District of Delaware의경우특허성,

청구범위해석및특허침해에관련된분쟁이많았으며, The Northern

미국(최근 CAFC 특허분쟁중심)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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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8 Invention & Patent 

District of California의경우청구범위해석에관련된분

쟁이다른I S S U E에 비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

났다.

주요 지방법원( 1심법원)별 승·패소 현황

산업분야별 승·패소 현황

The District of Delaware의경우원고승소가1 1건으

로서 원고승소율이 3 3 %정도에 그치는것으로나타났

고, 특히화학/제약/바이오분야에서원고패소의 경우가

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The Northern District of

C a l i f o r n i a의 경우도원고승소가8건으로원고승소율이

3 0 %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.

그 외의대부분의지방법원( 1심법원)도 대체로 원고

승소율이낮았지만, The District of New Jersey의경우

에는 원고승소가 1 0건으로원고승소율이 무려 7 1 %로

가장높은원고승소율을보이고있다.

I S SU E별 승·패소 현황

The District of Delaware의경우구제수단에관한건

은 전부 원고승소이지만, 청구범위해석과특허성등 그

외 I S S U E에 대한건은피고승소가 많은것으로 나타났

으며,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경우에도

전반적으로피고승소가많았다.

The Centeral District of California의경우에는청구

범위해석에 관하여는 원고승소가 많았으나 나머지

I S S U E에관하여는피고승소가많았다.

주요 지방법원( 1심법원)별 환송현황

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로의환송율이

6 2 %로 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고특히환경/기타분

야에서환송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.

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및The Northern

District of California도각각5 0 %의환송율을보이고있

으며, 전반적으로환경/기타분야에서환송율이 높은것

으로나타났다.

주요 대리인별 분쟁현황

주요 대리인현황

Finnegan & Dunner가1 3건으로가장많은사건을대

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Howrey Simon Arnold &

W h i t e가 1 2건, Robins & Ciresi가9건, Sidley Austin

Brown & Wood가8건을대리한것으로나타났다.

주요 대리인별 / 산업분야별현황

화학/제약/바이오분야에관련된분쟁에서 대리를한

경우가4 6 %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, 전기/전자

분야에관련된분쟁이32%, 기계/금속분야및 환경/기

타분야는각각1 1 %의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.

가장많은 사건을대리한Finnegan & Dunner는화학

/제약/바이오분야에 관한대리건수가 많았고, Howrey

Simon Arnold & White는전기/전자분야에관한대리건

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.

주요 대리인별 / ISSU E별 현황

특허성과청구범위해석에관련된분쟁에서대리를한

경우가전체비중의 7 3 %를 차지한것으로나타났으며,

Finnegan & Dunner 및Robins & Ciresi는특허성과청

구범위해석에 관련된분쟁을주로 대리한것으로나타

났으며, Howrey Simon Arnold & White는청구범위해

석과특허침해에 관련된분쟁을주로대리한것으로나

타났다.

주요 대리인별 승·패소 현황

산업분야별 승·패소 현황

대리건수가 가장 많은 Finnegan, Henderson, Fara

bow, Garrett & Dunner는3 0 %대의낮은 승소율을 보

이고있으며, Cooley Godward가비록대리건수는적지

만전기/전자분야에서전부승소하는등8 0 %의가장높

은 승소율을보이고있다. 또한, Fish & Richardson와

Latham & Watkins도여러분야에 걸쳐 승소건수가 많

아6 7 %의높은승소율을나타내고있는반면, Morris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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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Foerster는2 0 %의저조한승소율을보이고있다.

I S SU E별 승·패소 현황

Cooley Godward가비록 대리건수는 적지만8 0 %의

가장높은승소율을보이고있으며, Fish & Richardson

와 Latham & Watkins도여러분야에 걸쳐 승소건수가

많아 6 7 %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. 반면,

Morrison & Foerster는2 0 %의 저조한승소율을 보이

고 있으며, 가장많은건수를대리한Finnegan, Hender

son, Farabow, Garrett & Dunner도3 0 %의 낮은 승소

율을보이고있다.

소결

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, 최근 미국의특허분쟁사건

중 매년 1 6 0여건이상이연방항소법원( C A F C )에 항소

되고있으며, 화학/제약/바이오분야와전기/전자분야에

관한 건이 전체의6 1 %로서 주류를이루고있다. 특히,

의약품, 반도체, 컴퓨터기술에관련된분쟁이 빈번하게

발생되고 있으며, 최근바이오산업과 I T산업의발전에

따라더욱증가될것으로보인다.

특허분쟁의주요I S S U E는 청구범위해석과특허성에

관한것이대부분으로전체의 6 5 %를차지하고있다.

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분쟁사건이 다루어진 곳은

The District of Delaware이며전체분쟁의1 6 %에달하

는 사건이 취급되었으며, 특히화학/제약/바이오분야와

전기/전자분야에관한분쟁사건이 가장많은것으로 나

타나 D e l a w a r e지역에서 이들 2분야에 관한 분쟁이잦

은것으로보인다.

각 지방법원별로 원고의승소율이 50% 미만으로 저

조한경향을보이고있지만, The District of Colorado와

The District of New Jersey에서는무려 70% 이상의

원고승소율을보여, 산업분야별이나I S S U E별로차이가

있기는하지만대체로이 두 곳의지방법원은비교적원

고에게유리한판결을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.

지방법원의 판결에대해 2 0 0 4년부터2 0 0 6년 4월까

지 연방항소법원( C A F C )에 항소된 사건은 총 3 7 6건으

로서, 이러한항소사건에서연방항소법원은피제소자인

피고에게유리한판결경향을보이고있으며, 약5 5 %에

해당하는사건을지방법원으로환송시키고있다.

연방항소법원 ( C A F C )의 판사마다 산업분야나

I S S U E에 대한 성향차이가 있어서판결의승·패에 큰

차이가 있으며, 대체로원고승소율이낮은 것으로 나타

나지만, 상위판사들중Schall 판사가약5 0 %로 가장높

은 원고승소율을보이고있으며, 가장많은 사건을담당

한 Rader 판사도4 9 %의 원고승소율을보여 다른 판사

들에비해서는비교적높은 원고승소율을보이고있다.

반면, Bryson 판사는약 3 0 %의 매우 낮은 원고승소율

을 보이고있으며, 나머지판사들은 3 0 ~ 4 0 %대의원고

승소율을보이고있다.

따라서미국에서특허소송을진행하고자하는경우에

는, 최근의 미국의특허분쟁사건에서 전반적으로 피고

승소율이 높은 점과 판결의승·패여부가산업분야별

(세부기술별), ISSUE별, 지방법원별, 판사별로판결의

승·패여부가달라질수 있는점을감안하여, 비교적원

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산업분야나

I S S U E를고려하여신중하게선택하여야할것이다.




